
공공성의 정치철학적 기초:

J.J. Rousseau의 문명관과 일반의지를 중심으로

임의영*

공공성에 관한 사상적 연구는 공공성 담론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

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상업사회의 모순에 천착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했던 루소는 공공

성의 사상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일종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루소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비적으로 고찰한다. 루소 사상은 기본적으로 

타락과 회복의 문명사를 맥락으로 한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루소의 문명사를 조망한다. 루

소는 문명사회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사회계약에서 찾는다. 사회계약을 통

해 공동적 자아로서 일반의지가 형성된다. 사실상 일반의지는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세 번째로는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네 

번째로 루소의 문명관과 일반의지 개념을 공공성의 맥락에서 재전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논의가 갖는 행정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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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분업 및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금권민주주의 그리고 잉여가치의 집중을 본질

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는 발전을 거듭할수록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더욱 더 위협하고 

있다. 공공성은 파편화된 인간의 실존과 스스로를 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정

의의 가치들을 훼손하는 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은 현대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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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개

념 및 유형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임의영, 2018). 그러나 공공

성 담론의 토대가 단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담론의 깊이와 폭을 심화시키고 넓히는 

데 필요한 사상적 토대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 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사상가들이 공공성을 화두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상적 기반에 관한 연구는 사상가들의 사상을 공공성의 맥락에서 재전유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글은 공공성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

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어떤 사상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고대의 소크라테스부터 현대의 사상

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가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도 특히 주목을 끄는 사람은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이

다. 그는 당대의 상업사회 또는 문명사회의 실체를 폭로하고 인간이 참다운 행복을 누

릴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상업사회를 인간을 파편화하고 

개성이 없는 존재로 타락시키고,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구조화함으로써 공화주의적 삶

을 위협하는 악으로 보았다(Nacol, 2010; Rasmussen, 2008). 그는 사회계약을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교육을 통해 유덕한 시민을 양성함으로써 상업사회의 악, 

즉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가 

저술한 모든 저작들은 현대사상의 샘물이 되었다. 루소 사상의 빅뱅이 현대사상의 우

주를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루소는 시간적으로는 300년 전의 인물이

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오늘날 공공성 담론에 내재된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 공공성

은 공동체의 행위주체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념으로서 행

위주체로서 인간, 절차로서 민주주의 그리고 내용적으로 정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한 의미에서 루소의 인간에 대한 관심,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그리

고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공공성의 사상적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루소 사상을 공공성의 맥락에서 재전유함으로써 공공성 담론의 사상적 기반을 마

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글은 우선 루소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비적으로 고찰한다(Ⅱ장). 루소 

사상은 기본적으로 타락과 회복의 문명사를 맥락으로 한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루소

의 문명사를 조망한다(Ⅲ장). 루소는 문명사회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사회계약에서 찾는다.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적 자아로서 일반의지가 형성된다. 사실상 

일반의지는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로는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Ⅳ장). 네 번째로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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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문명관과 일반의지 개념을 공공성의 맥락에서 재전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논의가 갖는 행정학적 의미를 제시한다(Ⅵ장).

Ⅱ. 예비적 고찰: 반항하는 인간 장-자크 루소

루소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유럽인들은 루소에 열광하기도 했고, 그를 악마시

하기도 했다. 말년에 루소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이제 나는 이 지상에 

혼자다. 오직 나 자신뿐,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사회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원만하고 

애정이 넘치는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에게서 만장일치로 추방되었다(몽상, 23).”1) 어

떻게 해서 루소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첫째, 루소는 철저하게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였다. 그의 자유의 관념은 자기가 원하

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몽상, 127). 그는 ‘예속

이라면 어떤 것이든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고백Ⅰ, 184). “내 정신은 

자신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려 하며, 타인의 리듬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다(고백Ⅰ, 

190).” 루소는 루소일 뿐이다. “오직 나뿐이다. … 나는 다르다. 자연은 나를 주조했던 

거푸집을 깨뜨려버렸다(고백Ⅰ, 12).” 그에게 자유는 자연이 그에게 선물한 개성을 실

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에게 구속과 예속은 자연에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루소

에게 구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거나 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일체를 말한다. 루소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 하였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베푸는 선의마저도 받아들

이려 하지 않았다. 선의라 하더라도 의무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

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완전히 가면 속에 있는

(에밀Ⅱ, 52)’ 사교계의 풍습과 여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개혁’을 감행

한다(고백Ⅱ, 148-149).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함

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별종 취급을 받게 된다. 

둘째, 루소는 철저하게 비판적이었다. 그의 비판은 당대의 구시대적 사상은 물론 새

 1) 루소의 저서를 인용할 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은 ‘불평등’, ≪고백록: 최초 현대인의 초상 

1, 2≫은 ‘고백’,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몽상’, ≪대화: 루소, 장 자크를 비판하다≫는 

‘대화’, ≪신엘로이즈 Ⅰ,Ⅱ≫는 ‘신엘로이즈’, ≪정치경제론≫은 ‘정치경제’,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는 ‘학문’, ≪사회계약론≫은 ‘사회계약’, ≪산에서 보낸 편지≫는 ‘산에서’, ≪에밀 

또는 교육론 1, 2≫은 ‘에밀’, On the Government of Poland는 ‘폴란드’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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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흐름을 주도했던 사상에 대한 도전이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종교관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던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우

리 시대의 현자들이 제시하는 학설에서는 오류와 어리석음만을, 우리의 사회질서에서

는 압제와 비참함만을 보게 되었다(고백Ⅱ, 234).”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당대의 질서에 대해 도전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다. 루소는 그들과 친밀하게 인간적, 지적 교류를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그들이 자

부심을 느끼고 있던 인간 문명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요컨대 계몽주의자들에게 인간의 

행복을 약속하는 듯이 보였던 문명의 화려함이 루소에게는 인간에게 비참을 가져오는 

흉물로 인식되었다. 요컨대 루소는 계몽주의의 자기비판을 시도한 것이다(Hulliug, 

1994; Melzer, 1995). 따라서 본래부터 적대적이었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본래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던 계몽주의 철학자들과도 소원하게 되었다. 루소가 특히 

유럽사회에서 괴물 취급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종교관 때문이었다. ≪에밀(1762)≫의 

‘사부아 보좌신부의 고백’과 ≪사회계약론(1762)≫의 ‘시민종교’에서 드러난 그의 자연

종교와 종교적 관용에 대한 견해가 프랑스와 루소의 조국 제네바 당국으로부터 이단으

로 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적 탄압의 명분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부도

덕한 자, 무신론자, 미치광이, 광견병자, 야수, 늑대(고백, 490)’라는 야유를 받았으며, 

피신처를 찾아 유럽 전역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루소는 ‘반항하는 인간(home revolté)’이었다(Shklar, 1969: 1).2)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종교, 예술 등에 관한 기성의 고정관념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논

쟁을 피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그로부터 멀어지는 곤란을 겪게 된다. 그는 철저하게 홀로 

남게 된다. 루소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였고, 타협이 없는 비판을 감행함으로써 사람

들로부터 오해와 미움을 받았다. 실재보다는 외관을 중시하는 사회적 삶에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루소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개성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진실한 면을 보는 능력을 상실했다. 투명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루소의 삶과 사상의 핵심이다(Starobinski, 2012). 

그는 실제 삶에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무모하리만치 그 가능성을 실험하고 주장하였

다. 루소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농(Non)’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부는 해도 

포기는 하지 않는다. … 반항하는 인간의 논리는 인간조건의 불의에 또 다른 불의를 보태지 

않도록 정의에 봉사하고, 세상에 가득한 거짓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명료한 언어를 쓰고, 인

간의 고통에 맞서서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Camus, 2003: 31,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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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고백록(1782)≫, ≪고독한 산책

자의 몽상(1782)≫, ≪대화: 루소, 장 자크를 비판하다(1782)≫ 등은 자신을 정당화하

는 대표적인 글들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글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

써 수많은 논쟁적인 편지들을 남겨놓았다. 

아마도 당대의 사람들이 루소의 진의를 오해한 것은 그가 먼 미래로부터 온 사람이

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너무 앞서나간 사람이었다. 오히려 오늘날의 우리에게 루소

의 문명에 대한 비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소유에 대한 비판,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비판, 지배와 예속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 부당한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학문과 예술에 대한 비판(학문예술)이 전혀 낯설지 않다. 루소는 현대 사상의 

샘물이다. 현대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루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남긴 유산들 가

운데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비참한 문명의 창조자가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점

과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문명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

다는 것이다. ≪인간불평등기원론(1754)≫은 “노상 자연에 대해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

들이여 그대들의 모든 불행은 그대들로부터 생겨나 그대들에게 오는 것임을 알아라(고

백Ⅱ, 188)”는 메시지를 던진다. ≪사회계약론≫은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

회의 구성 원리를 제시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루소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존의 사

회질서를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반항하는 인간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Ⅲ. 문명사적 조망 

루소의 경우 역사 연구의 목적은 연대기를 서술하거나 변화의 인과율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읽는 데 있다. “역사를 통해서 … 인간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에밀Ⅰ, 66).” 그는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루소의 문명사는 전기 자연상태, 후기 자연상태 또는 

사회상태, 대안적 사회상태 등 세 개의 단계로 전개된다. 

1. 전기 자연상태: 순진무구의 시대

루소가 추론하는 최초의 자연상태는 홉스가 말하는 전쟁상태와는 전혀 다르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헤치거나 불행에 빠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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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자연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자연상태의 인간들은 오직 자신의 본능적 욕구의 충족에 충실하며 각자도생의 삶을 산

다. 따라서 루소는 최초의 자연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원시의 인간은 일도 언어도 거처도 없고, 싸움도 교제도 없으며, 타인을 헤칠 

욕구가 없듯이 타인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어쩌면 동류의 인간을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그저 숲속을 떠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정

념의 지배를 받을 뿐 스스로 자족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감정과 지적 능력

만을 갖고 있었다. 원시의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만을 느꼈고, 눈으로 보아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쳐다보았다. 그의 지능은 그의 허영심과 마찬가지로 

발달하지 못했다. 우연히 그가 어떤 발견을 한다 해도 그는 자신의 지식조차 기

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할 수 없었다. 기술은 발명자와 더불어 소멸했

다. 교육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진보도 없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세대가 이어질 뿐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세대는 언제나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했

으므로, 최초의 시대의 모든 조야함 속에서 수백 년이 되풀이되며 흘러갔다. 종

은 이미 늙었으나 인간 개체는 항상 어린애로 머물러 있었다(불평등, 98-99).

전기 자연상태의 인간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는가? 루소에 따르면, 인

간의 마음에는 두 개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우리의 안락과 자기보존에 

대해 스스로 큰 관심을 갖는다는 원리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감성적 존재, 주로 우리 

동포가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혐오감을 느낀다는 원리’이다(불평

등, 43). 전자는 자신을 향한 ‘자기애’이며, 후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다.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원칙들은 이 두 가지 원리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물론 자기

애가 연민보다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자기애의 과잉을 제한하는 성질을 갖는다. 

루소가 추론한 최초의 자연상태의 인간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루소는 두 가지 특성을 제시한다. 첫째로 인

간은 단순히 본능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능력이 있는 ‘자유로운 주체’라

는 것이다. “우선 나는 모든 동물을 하나의 정밀한 기계로밖에 보지 않는다. 자연은 기

계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고장 내거나 파괴하려는 경향이 있는 모

든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감각이라는 것을 부여했다. 

나는 인간이라는 기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동물의 활동에서는 자연만이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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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행하는 데 반해 인간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연의 활동에 협력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즉 동물은 본능에 따라, 인간은 자유로운 행위에 따라 취사선택을 하게 

된다(불평등, 66).”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향유한다. 자연적 자유는 ‘마

음이 내키는 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이며, ‘개인의 힘에 의

해서만 제한을 받는’다(사회계약, 37). 둘째로 인간은 제한된 능력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제약 없이 자신을 향상시키는 ‘완성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의 도움을 얻어 다른 모든 능력을 점차 발전시켜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 소유하

고 있다(불평등, 68).” 완성가능성이 발전시키는 능력들로는 이성, 언어, 사회적 덕, 통

찰, 상상력, 도구사용능력 등을 아우른다(MacLean, 2002: 31).

전기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은 투명하다. 보이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이성적 사

고가 필요하지 않다. 자원은 희소하지 않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남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고, 남보다 잘났다는 허영의 늪에 

빠져야 할 이유도 없다.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투

명하다. 전기 자연상태의 사람들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과 이브처럼 선

악을 모르며, 오직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게 산다(불평등, 86). 그런 의미에서 전기 자

연상태의 단계를 ‘순진무구의 시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 후기 자연상태(사회상태): 타락의 시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완성가능성이라는 고유한 능력이 있다. 자유의지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선택의 가능성을, 완성가능성은 자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완성가능성이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

는 선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루소는 그것에서 ‘인간을 자기 자신과 자연에 대한 폭

군으로 만드는’ 타락의 가능성을 본다(불평등, 69). 그래서 루소는 이렇게 말한다. “모

든 것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완전하나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변질되고 만다(에

밀Ⅰ, 57).” 인간은 자유의지와 완성가능성을 발휘하여 문명사회를 만든다. 서로 무관

심하게 개별적으로 각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늘고,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된다. 초기 자연상태의 각자도생의 원리는 폐지된다. 이제 모든 사람

은 다른 사람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은 상호교류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이성의 능력을 

발전시키게 된다. 비교는 단순한 다름의 평가에서 우열의 평가로 전개된다. 우열의 평

가는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불평등, 113-114). 경쟁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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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를 자극한다. 루소는 소유를 문명사회의 시초이자(불평등, 104), 사회적 불평등

의 근원으로 본다. 요컨대 문명사회에서는 사회적 가치들 가운데서도 부가 가장 중요

한 의미를 가지며, 부의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부, 신분이나 지위, 권력, 개인적인 장점이 주요한 구분 기준이 되며 여기에 따라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위치를 차지하므로, … 이 네 가지 불평등 중에서는 … 부가 다

른 불평등들이 귀착되는 근원적인 불평등임을 보여줄 수 있다. 부는 가장 직접적으로 

안락을 위해 도움이 되며 가장 쉽사리 전할 수 있으므로 인간은 그 밖의 모든 것을 사

들이기 위해 이 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이다(불평등, 146).” 

루소에 따르면, 문명사회가 전개되는 궤적은 불평등의 극단을 향한다. “모든 변천 

가운데서 불평등의 진행을 따라가 보면, 법과 소유권의 설정이 제1단계이고 행정 권력

의 제도화가 제2단계이며 합법적인 권력에서 독단적인 권력으로 변화하는 것이 제3단

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자와 빈자의 상태는 첫 번째 시대에 의해, 강자와 약자

의 상태는 두 번째의 시대에 의해, 주인과 노예의 상태는 세 번째의 시대에 의해 성립

되었다. 주인과 노예의 상태는 불평등의 마지막 단계로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정부 

권력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정당한 제도에 가깝게 만들 때까지는 다른 모든 단계가 거

기로 귀착된다(불평등, 143-144).”

그렇다면 문명사회의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첫째, 인간의 자연적 속성인 자

기애와 연민의 조합에 변화가 발생한다. 요컨대 연민의 통제권을 벗어난 자기애의 과

잉, 즉 이기심이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이기심은 사회 안에서 생기는 상대적이

고 인위적인 감정이다. 그것은 각 개인이 자기를 누구보다도 우선시하며 사람들이 서

로 간에 행하는 모든 악을 일깨운다(불평등, 218: 저자주 98). 루소에 따르면, 연민은 

모든 미덕의 근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민이 없는 인간이나 자신의 이기심을 연민으

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은 괴물과 다를 바 없다(불평등, 90-91).  

둘째, 사람들은 도구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불평등, 58; 에밀Ⅰ, 146). 따라서 인간은 완성가능성이라는 고유한 능력을 발휘

하여 더욱 개량된 기술의 개발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수록 도구에 대한 의존도

는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정되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배

와 피지배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사람

들의 의존관계는 더욱 강화된다. 기술의 개발과 지배관계의 강화는 의존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쇠사슬이 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자유를 빼앗기고 쇠사슬에 묶인 노예의 상태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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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어진다(사회계약, 

21).”

셋째, 사람들은 계급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예속된다. 상류계급은 자기 계급

의 사적인 이익이 사실은 다른 계급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들의 사익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나 정의로 둔갑시킨다(에밀Ⅱ, 64). 이

는 문명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만적 사회계약, 즉 부자들의 교묘한 술책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불평등, 126-127). 기만적 사회계약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나는 너와 계약

을 맺는다. 그 계약의 부담은 전적으로 네가 지고 혜택은 전적으로 내가 누린다. 내가 

원하는 한, 나는 그 계약을 지킬 것이니 너도 역시 지켜라(사회계약, 30).”

문명사회의 인간은 루소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인간, 연민이 

없는 인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인간, 노예적 상황에 만족하는 인간, 

계급적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인간,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항상 불안에 싸여있는 인간, 

한마디로 비참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문명사회의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

러낼 수 없다. 문명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문명인은 불투명하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실제의 자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실체와 외관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불평등, 

122).” 실체와 외관의 괴리는 ‘남을 희생시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숨겨진 욕망’

(불평등, 123)의 결과이다. 문명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기 위해 서로

를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 요컨대 외관에 더욱 집착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 의미에서 후기 자연상태 또는 사회상태의 단계를 전기 자연상

태의 순진무구를 상실한 ‘타락의 시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 대안적 사회상태: 순수의 시대

루소는 타락의 근원을 제도에서 찾는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선량하며 인간이 나쁘

게 된 것은 오로지 이러한 제도 때문’(고백Ⅱ, 130: 각주 8)이다. 루소는 타락으로부터 

인간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어디에서 찾는가? 그는 자연에서 그 답을 찾는다.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이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길을 따르도록 하라(에밀Ⅰ, 77).” 자연은 모

든 것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에밀Ⅰ, 137), “자연 이외의 곳에서 완벽함을 구

해서는 안 된다(고백Ⅱ, 496)”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순진무

구의 자연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다만 자연상태에서

처럼, 사회상태에서 자기애와 연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율적이며 자연에 복종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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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루소에 따르면,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인민은 정부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정치경제, 243), 정치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연적 차이가 만악의 근원인 사회적 불평등으로 심화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찾는 것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새로운 정치제도의 가능성을 제시한

다.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계약에 대비되는 평등한 사회계약에 기초한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공동체’이다. 사회계약에 있어서 루소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개인의 자율성과 정

치적 권위 간의 조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정치경제, 239; Cohen, 2010: 15). 루소는 

이를 위해 계약에 참여하는 ‘각자가 모두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의 방식을 제

안한다. 이러한 양도방식에 따르면, 계약자는 누구나 자기가 남에게 양도하는 것과 똑

같은 권리를 남에 대해서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

든 능력을 공동으로 일반의지의 최고 지휘 아래 두며, 우리는 전체에서 분리될 수 없

는 부분인 각 성원을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곧바로 이런 결사 행위는 각 계약 당사자

의 개인적 인격 대신에 정신적 집합체를 창출한다. … 그 단체는 바로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동일성과 공동체적 자아와 생명 및 의지를 얻는다. 모든 사람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이런 공적 인격은 과거에는 도시국가라 불렸고, 지금은 공화국이나 정

치체라고 불린다(사회계약, 33).” 각자가 모두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의지이며, 일반의지를 통해서 각자는 전체와 하나가 된다. 정치적 권위로서 

일반의지의 명령은 구성원 자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성원 자신이 명령하

고 스스로 복종하는 자율과 자치의 원리가 작동한다(사회계약, 32). 이러한 원리가 작

동하는 정치체로서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공동체는 각 구성원의 완전한 정치적 자율성

이 보장된다는 의미의 자유 이념, 구성원들이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배경으로 한다는 의미의 공동체 이념,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는 의미의 평등 이념이 동시에 실현된 결사체라 하겠다

(Cohen, 2010: 16). 이 결사체는 유덕하고 현명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가장 적절하

며(고백Ⅱ, 215), 정치적 권위와 개인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체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수동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교육자의 피동적인 학습모형 대신 교육자의 소극적인 개

입과 피교육자의 능동적인 학습모형을 통해 자율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루소는 

≪에밀≫에서 새로운 교육모델, 즉 자연주의적 교육모델을 제시한다. 교육의 목적은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정념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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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려 다니지 않고, 자기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자기 마음으로 사물을 느끼고, 자기 자

신의 이성의 권위 이외에는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는(에밀Ⅱ, 102)’ 인

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형은 자연상태의 자연인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도시

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미개인(에밀Ⅱ, 364)’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교육은 서로 밀

접하게 연관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자연이나 인간 또는 사물에서 

우리에게 온다. 우리의 능력과 기관의 내적 발달은 자연의 교육이다. 이러한 발달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인간의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용하는 사물들에 대해 우리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사물의 교육이다(에

밀Ⅰ, 59).” 루소가 제안하는 교육론은 당대의 교육론에 비하면 매우 혁신적인 것이라 

하겠다. 

새로운 정치체제의 형성과 그에 적합한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모색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토마스 모어에 이르는 유토피아주의의 전통을 따른다. 이러한 의

미에서 루소는 유토피아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Shklar, 1969: 1; Adrews, 1901). 그

에 따르면, 타락은 일종의 삶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그의 유토피아적 사유는 그러

한 과정에 대한 상상적인 중단에서 비롯된 것이다(Shklar, 1969: 9). 

그렇다면 대안적 사회상태의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있게 될 것인가? 첫째, 불평등은 

자기애의 과잉과 연민의 부재를 가져온다.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공동체인 대안적인 사

회상태에서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안적 사회상태의 인간의 마음에서는 자기애가 연민의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안적 사회상태에서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문명사회의 노예적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를 향유한다. 그것은 사회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다. 사회

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의 간섭이 없이 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시

민적 자유와 주권자로서 법을 제정하는 민주적 자유를 의미한다. 도덕적 자유는 개인

이 스스로 정한 원칙에 복종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자율성을 의미한다(사회계약, 

37-38; Simpson, 2006). 셋째, 인간의 완성가능성은 문명사회의 경쟁원리를 벗어나

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요컨대 인간이 인간 자신과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자연성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을 우선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인간

이 애쓴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밀)’ 또는 ‘자연이 모든 것을 하도록 관리

하는 것’이 인간이 따라야 할 기본원칙이 될 것이다(신엘로이즈Ⅱ, 108). 

문명사회 또는 상업사회는 불투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진의(眞意)를 보이면 경쟁에

서 이길 수 없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불신과 불안이 사람들의 마

음을 지배한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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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어

야 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투명하다. “국가의 원칙은 분명하고 명쾌하며, 국가에는 

복잡하고 모순된 이해관계가 없다. 또한 공동선이 어디에서나 명백히 드러나 상식만 

있으면 공동선을 알아볼 수 있다(사회계약, 123).” 루소의 대안사회모델은 사람들이 문

제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구성해야 할 공동체이다. 요컨대 그것은 선악을 모르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선한 선

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계약 이후의 대안적 사회의 단계를 ‘순수의 시

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Ⅳ. 일반의지

루소의 문명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유의 욕망을 부추기며, 끊임없이 인간의 이

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함으로써 모든 인간을 노예화하고 있는 문명

사회 또는 상업사회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Neuhouser, 

2014). 루소는 이러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목가적 삶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신엘로이즈Ⅱ, 4부 편지10, 11; 서

익원, 2013; Neumeyer, 1947; Still, 1996). 그러나 문명사회의 사람들이 목가적이

고 은둔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 선택이 가능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

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회계약을 새로이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사회계

약에 내포된 정신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현가능하다. 그 정신은 ‘일

반의지’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일반의지는 루소의 가장 성공적인 메타포이다. 그것은 그가 말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전달한다. 그것은 도덕 심리학과 정치이론을 함께 묶는다. 그 어떤 말

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덕과 정치의 통합은 루소에게 그렇게 작은 의

미를 갖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의지는 가장 본질적인 개인의 도덕적 능력이 공적 

경험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 일반의지는 불평등에 반하는 의지이다. 

이는 일반의지가 일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불평등을 희구하는 집단들을 

형성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특권을 추구하게 하는 특수의지들에 반하여 인간 

일반의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일반의지는 인간이 의지하는 특수한 형태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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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며, 각각의 시민이 소유해야 하는 능력이다(Shklar, 1969: 184-185).

1. 일반의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계약의 방식

루소의 관심사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공적인 것

과 사적인 것(공익과 사익, 공적 권위와 사적 자유)과 같은 대립항의 조화 가능성을 모

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개인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양도하는 홉스적

인 계약방식은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노예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양도하는 

타락한 문명사회의 계약 역시 사람들을 노예의 상태에 빠지게 한다. 불평등한 계약은 

궁극적으로 자유의 박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방식에 따르면, 한 

명의 지배자나 지배계급의 특수하고 개별적이며 사적인 관심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

며 공적인 관심사로 둔갑한다. 따라서 루소는 ‘공동의 힘으로 각 결사참여자의 인격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와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

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운 결사의 형태’(사회계약, 32)를 찾고자 한다. 이

는 사회계약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는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자유를 보

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모색한다. 루소는 이러한 결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각자가 모두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계약의 방식’을 제안한다(사회계약, 32). 그 계약에

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양도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자신들을 양도한

다. 모두가 모든 것을 양도하고, 동시에 모두가 모든 것을 양도받는 계약은 완전한 평

등을 실현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모두가 동일한 조건 하에

서 참여하며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평등을 확립한다(사회계약, 50).” 그렇게 해

서 개인의 의지와는 다른 공동의 의지, 즉 일반의지가 형성된다. 모든 구성원들은 일

반의지의 인도에 따라 완전하게 평등하고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모두의 공동선

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지는 무엇인가?

2. 일반의지의 특성들 

루소는 일반의지 개념을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하

게 언급하고 있다(Caporioni, 2015). 여기에서는 일반의지의 실재성과 윤리적 정당성, 

일반의지와 전체의지의 관계, 일반의지의 일반성, 일반의지와 주권의 관계, 일반의지와 

법의 관계 그리고 일반의지와 자유의 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일반의지는 실재하며 항상 옳다. “일반의지는 항상 옳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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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인민의 숙의가 항상 동일하게 올바르다는 결론으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언제나 아는 것은 

아니다(사회계약, 46).” 사람들의 자발적인 사회계약을 통해 몸으로서 국가공동체와 정

신으로서 일반의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공동체의 구성 원리에 따르면, 국가공동체

의 구성원들에게 일반의지는 ‘항상’ 옳은 것, 즉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항상’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의지는 인민의 숙의

를 안내하는 규범이자 정당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동체

의 구성원들, 즉 인민은 숙의과정에서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우선

시하는 경향, 먼 미래의 보이지 않는 손해보다는 목전의 이익에 현혹되는 경향, 이성

적 사유능력 또는 인식능력의 한계, 분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일반의지의 정신에

서 벗어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일반의지가 인민의 숙의와 무관하게 실재하며 

언제나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욱, 2017: 31-32). 

둘째, 일반의지는 전체의지와 다르다.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는 오직 공동의 이익에 몰두한다.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에 몰두

하는 개별의지들의 총합일 뿐이다(사회계약, 46).” 전체의지는 개별의지들의 총합에 불

과하다. 전체의지는 항상 옳다거나 공동의 이익에 유익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의지

는 단순히 개별의지들의 합과 다르다. 전체의지가 단순히 개별의지들의 산술적인 총합

이라면, 일반의지는 개별의지들의 화학적인 결합이라 할 수 있다. “화학 물질은 일단 

합성되면 원래의 요소는 다른 물질로 사라지지만, 그 속에서도 마치 보존되어 있었다

는 듯이 분해를 하면 원래의 요소로 돌아간다. 공동체의 각 주체도 원소로서의 개체성

을 남기면서도 공동체 전체와 자기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어떤 요소의 것도 아닌 성질

을 현실화한다. 이 자기 관계가 일반의지의 개념이다(사토 쥰지, 2016: 106).” 

셋째, 일반의지는 일반성을 전제로 한다. “일반의지가 진정한 일반의지가 되기 위해

서는 그것의 본질은 물론 그것의 대상에서도 일반적이어야 한다. 일반의지가 모든 사

람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일반의지가 개인적인 특

정한 대상을 지향할 때 그것의 본래적인 올바름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생소

한 것을 판단할 때 우리는 지침이 될 만한 참다운 공정성의 원칙을 전혀 갖지 못한다

(사회계약, 48-49).” 인용에서 인민의 숙의가 일반의지에 접근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

을 볼 수 있다(Sreenivasan, 2000). (ⅰ) 숙의의 대상 또는 주제는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숙의의 대상이 인민 전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한 문

제를 다루더라도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숙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ⅱ) 숙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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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사항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정신을 말한다. (ⅲ)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숙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모두

가 참여해야 합의된 결과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소는 이러한 조건 

외에도 공정한 숙의와 판단을 위한 조건으로 분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일반의

지가 올바르게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 어떠한 분파적 단체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 각자가 스스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 만일 분파적인 단체들

이 존재한다면 … 단체들의 수를 늘려서 단체들 사이의 불평등을 방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의지가 언제나 명확히 드러나게 하고 인민이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는 유

일한 예방책이다(사회계약, 47).”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성의 네 번째 조건을 찾아볼 수 

있다. (ⅳ) 일반의지가 올바르게 표현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개인들이 이성의 안내

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 내

의 단체에 속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단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입장을 중요하게 고

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사회에는 구성원의 수만큼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단체의 수만큼 의견이 존재하게 된다. 만일 사회에 두 개의 분파가 존재한다면, 

실제로는 두 개의 개별의지만이 존재하는 상황이 된다. 단체 간의 힘의 균형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일반의지는 불평등에 의해 왜곡되어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루소는 단

체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미분화된 사회보다는 분화된 사회가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보다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으며, 단체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

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다원주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가지 조건을 보

면, 일반의지의 일반성은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의 

제한된 인식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또 하나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그것은 (ⅴ) 인민

이 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것이다(사회계약, 46).

숙의를 통해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별의지의 일반화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본질적으로 만장일치

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사회계약이다. … 최초의 

계약을 제외하고 다수표가 항상 다른 모든 것을 속박한다. 이는 계약 그 자체의 결과

이다. … 일반의지의 모든 특성들이 여전히 다수성에 있다(사회계약, 127-128).”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만장일치의 선택을 내용으로 하는 최초의 사회계약을 통해 

일반의지가 형성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의지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숙의과정과 투표를 통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선택방식은 

최초의 사회계약에 의해 정당화된다. 결국 다수의 의견이 일반의지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이 곧 일반의지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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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힌다. “의지를 일반화하는 것은 

투표자의 수보다는 오히려 투표자를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임을 이해해야 한다(사회계약, 

49).” 따라서 루소는 투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어떤 법안이 인민 집회에 

제안될 때, 그들이 받고 있는 질문은 그 법안을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할 것인지

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법안이 그들 자신의 의지인 일반의지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

은지에 대한 것이다(사회계약, 128).”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 소수의 의견이 배

제됨으로써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수결을 통한 선택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소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공동이익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청한다. 

다섯째, 일반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주권이다(사회계약, 42). 따라서 일반의지는 주권

의 성격을 규정한다. (ⅰ) 일반의지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모두에게 자신들

을 양도한 계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의미

에서 일반의지의 행사로서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ⅱ) 일반의지는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의지이자 그들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

될 수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권 역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될 수 없다(사회계약, 42). (ⅲ) 의지는 일반적이거나 일반

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의지는 인민 전체의 의지이거나 일부 인민의 의지일 뿐이다. 

일반의지는 결코 분할될 수 없는 하나이다. 따라서 주권은 결코 분할할 수 없는 것이

다(사회계약, 43). (ⅳ) 일반의지는 평등과 자유 그리고 공동선을 지향한다. 그러한 일

반의지를 행사하는 주권은 당연히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공동선

을 추구해야 한다(사회계약, 50). 주권은 일반의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여섯째,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체가 형성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입법을 통해서 정치체가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사회계약, 54). 법은 일

반의지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의 성격은 일반의지에 의해 규정된다. (ⅰ) 일반의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 역시 일반적이어야 한다. “전체 인민이 전체 인민과 관련된 법

을 제정할 때, 전체 인민은 오직 전체 인민만을 고려한다. 만약 그때 어떤 관계가 형

성된다면,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 전체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전체 사이의 관

계이지 전체에서 분리된 부분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 이때 법이 제정되고 있는 대상은 

법을 제정하는 의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이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나는 법이라 부른

다(사회계약, 55)의 번역 참조).” 법은 개별적인 대상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ⅱ) 일반의지는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이나 특정

한 집단이 아닌 전체 구성원에게 자신들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지로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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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구성원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입법은 인민전체의 작업이며, 제정된 법의 적

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법을 만드는 일이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법은 일반의지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군주가 법 위에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그 역시 국가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법이 정의롭지 않을 수 있는지도 물을 필요

가 없다. 어떠한 인간도 자신에게 정의롭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자유

로우면서 동시에 법에 예속되는지도 물을 필요가 없다. 법은 단지 우리 의지의 기록일 

뿐이기 때문이다(사회계약, 56).” 이러한 법 관념에는 기본적으로 ‘법의 지배’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루소는 이처럼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규정한다. “나는 

정부의 형태가 어떻든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공익

만이 지배하고, 공적인 일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모든 합법적인 정부는 공화

국이다(사회계약, 56).”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루소의 공화국 개념이 법에 의한 

통치를 근간으로 하는 로마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 

정부의 형태와 상관없이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

다는 것이다(김용민, 2016). (ⅲ) 일반의지는 실재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렵다. 

인민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입법의 경우에도 인민은 정의로운 법을 찾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루소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공적 계몽’(사회계약, 57)에

서 찾고, 그 기능을 ‘입법가’에게서 찾는다. 입법가는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신적인 

존재’여야 한다(사회계약, 58). 그렇다고 입법가가 국가의 모든 체제를 설계하고 국가

를 운영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설계과정에 편

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소는 입법가가 공화국을 조직하는 일을 하지

만 공화국의 조직에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사회계약, 59). 그

렇다면 입법가가 설계한 법과 국가의 조직을 그 안에서 살아야 할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평범한 인민들은 입법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입법

가가 폭력과 강제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루소는 ‘신의 권

위’를 빌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입법가 자신의 결정이 신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몰고 

가는 방식’을 취하라는 것이다(사회계약, 61). 국가가 태동하는 시기에는 종교가 정치

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회계약, 62). 입법가에 대한 루소의 생각은 소위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Talmon, 1952; Grace, 1952). 

로베스피에르의 인민독재나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파시

스트 독재는 입법가의 범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소는 입법가가 직접 

통치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민을 노예화하

는 독재를 막는 중요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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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일반의지는 ‘독특한 유형의 자유’이다(Riley, 1991). “사회계약이 공허한 형

식이 되지 않도록, 이 계약은 유일하게 나머지 것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후속의 약

속을 암묵적으로 포함한다. 이는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누가 되

었든 전체에 의해 강제로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것은 그가 자유로워지도

록 강요될 뿐임[강조-필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각의 시민을 조국에 양도함

으로써 모든 사적인 종속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조건이고, 정치적 장치의 작동에 

기여하는 조건이며, 이런 조건이 없다면 불합리하고 폭압적이며 엄청난 폐단을 불러일

으킬 사회적 약속들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 때문이다(사회계약, 36).” 

사회계약의 참여자들은 일반의지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약과 동시에 개인들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 일반의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자신들

의 모든 것을 양도하겠다는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사람

들 자신의 의지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가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계약을 통한 사

회적 결사행위는 ‘세상에서 가장 자발적인 행위’(사회계약, 127)이다. 그러한 자발적인 

선택에 대해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자치 혹은 자율이라 부른다. 루소는 일반의

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복종을 강요하는 것을 ‘자유로워지도록 강요’하는 것

으로 이해한다. 이 표현은 자유와 강제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모순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일까? 강제는 타인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일반의지에 

의한 강제이다. 일반의지는 공동의 의지이자 동시에 개인 자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일

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신

의 선택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율을 강제하는 것이다. 요컨

대 강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율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적인 의미의 강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의지는 자유를 강제하

는 독특한 유형의 자유라 할 수 있다. 

3. 일반의지의 다양한 모습들

지금까지 루소의 일반의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루소는 일반의지 개념을 통해서 평

등과 자유의 이념, 공익과 사익, 보편과 특수, 개인과 공동체, 이익과 정의, 권위와 자

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그러나 그 개념의 독특성과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일반의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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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지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몇 가지 해석들을 살펴보자.  

 

첫째, 일반의지는 공적인 선택과정에서 따라야 할 원리이거나 아니면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의미한다(Dagger, 1981). 원리로서 일반의지는 평등과 자율의 원리

를 말한다. 평등의 원리는 모든 구성원이 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의 결과

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자율의 원리는 구성원들은 자신이 

결정한 선택에 대해 스스로 복종한다는 것이다. 결정으로서의 일반의지는 확정적이지 

않다. 결정의 내용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토의와 투표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의지는 ‘표의 집계’(사회계약, 128)를 통해 표명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반의지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인민이 입법과정에서 도달한 결정이거나 아

니면 초월적 관점에서 인민의 결정을 초월한 어떤 것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때로는 시민들의 실제적 판단과 충돌할 수도 있다

(Bertram, 2012). 민주주의적 관점은 숙의와 투표를 통한 결정이 곧 일반의지라는 것

이다. 초월적 관점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숙의 그리고 투표와는 무관하게 항상 올바르

고 좋은 것으로서 실재하는 것이 일반의지라는 것이다. 현대적 이론가 중에는 하버마

스(J. Habermas)가 민주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롤스(J. Rawls)가 초월적 관점

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일반의지는 형식(절차)이거나 아니면 실체(내용)이다(Williams, 2015). 형식으

로서 일반의지는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형식적 요구조건을 의미한다. 일

반의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을 회피하

기 위해 형식에 초점을 맞춘다. 형식적 요구조건은 일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칸트(I. Kant)의 정언명령에 내포된 일반성 테스트와 유사하다. 그것은 개

인이 어떤 삶의 원칙을 정할 때, 자신이 고려하는 원칙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

는 것이 가능할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실체 또는 내용으로서 일반의지는 특정한 실

체적 이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절차적 또는 형식적 기준들은 추구하는 실체적 가

치를 전제로 구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루소의 일반의지는 정의, 선, 평등과 같은 실체

적 이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는 제 몫을 갖는 것으로서 양심과 이성적 

이해를 통해 인식 가능하다. 선은 동료애를, 평등은 법의 지배와 경제적 평등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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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의지의 개념화와 공공성과의 관계

루소의 일반의지를 어느 한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루소가 일반

의지 개념을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반의지를 

개념화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의 방법으로는, 개념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 측면이 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

서 보면, 이것과 저것을 함께 묶는 방법이 합당한 개념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첫 번째의 분류 방식은 일반의지를 선택과정에서 따라야 할 원리 아니면 원리에 따

라 선택된 결정으로 본다. 일반의지를 선택원리로서 평등과 자율 자체로 보는 경우, 

선택의 결과가 평등과 자율의 원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의지를 원

리에 따라 선택된 결정 자체로 보는 경우, 결정 내용이 공동선이나 공동이익에 유익하

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분류방식은 일반의지를 민주적 과정에 따라 이

루어진 결정 아니면 초월적 실재로 본다. 일반의지를 민주적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결

정 자체로 보는 경우, 그 결정이 공동선이나 공동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일반의지

를 초월적 실재로 보는 경우,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없다. 세 번째 

분류방식은 일반의지를 형식 아니면 내용으로 본다. 일반의지를 순수하게 형식이나 절

차로만 보는 경우, 내용 없는 형식의 공허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일반의지를 순

수하게 내용으로만 보는 경우, 내용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

렵다. 

루소의 일반의지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의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일반의지는 원리와 결정,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과 초월적 실재, 그리고 형

식과 내용을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일반의지는 형식적으로 평등과 

자율의 원리 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정의 혹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

념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은 서로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촉진하는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일반의지 개념은 공공성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공공성은 공동체의 

행위주체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소

영진, 2008; 이승훈, 2008; 임의영, 2003, 2010; 조한상, 2009). 민주적 절차는 평등

과 자율의 원리와 토론 및 숙의 그리고 투표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정의의 가치는 공

동선이나 공공이익 등을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의지는 공공성의 개념적 자원으

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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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개념적으로 행위주체, 절차, 내용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행위주체의 측

면에서 일반의지를 추구하는 시민적 덕을 함양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 절차적 측면에

서 인민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관심, 내용적 측면에서 정의

의 가치로서 평등과 공동선에 대한 관심은 공공성의 의미를 심화하는 데 적지 않은 기

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Ⅴ. 공공성에 대한 함의 

1. 행위주체: 유덕한 시민의 형성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행위주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루소는 대안적인 

사회모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의 형성에 특히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는 ≪사

회계약론≫과 ≪에밀≫이 거의 동시에 저술되었다는 점과 ≪에밀≫의 후반부에 정치교

육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회계약론≫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루소가 추구하는 혹은 형성하고자 하는 행위주체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물

음에 답하기에 앞서 루소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루소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을 ‘부르주아’로 규정한다. 부르

주아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언제나 자신과 모순되고 항상 자

신의 성향들과 의무들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결코 인간도 시민도 되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자기 자신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문명사회 또는 상

업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평범

한 사람’,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다(에밀Ⅰ, 63-64). 문명사회 또는 상업사회의 전형적 

인간으로서 부르주아는 ‘인간적 비참’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겠다(Melzer, 1980: 

1018). 그에게는 알맹이가 없으면서도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기만이 존재

이유가 된다. 부르주아는 “완전히 가면 속에 있다. … 그에게는 진정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이 전

부이다(에밀Ⅱ, 52).” 이러한 의미에서 부르주아는 ‘이중적 인간’이라 하겠다. 그는 ‘겉

으로는 타인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표리부동한 인간’이다. 루소의 선악 관념에 따르면, 부르주아는 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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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데, 악인은 자기와 관련해서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한다. 악인은 스스로 만물의 중심이 되고, 선인은 원둘레에 자

리를 잡는다(에밀 Ⅱ, 171).” 이러한 의미에서 부르주아는 공공성을 위협하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루소에게 부르주아는 극복해야 할 인간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완전하고 고립된 전체로서 개인을 더 큰 전체의 일부

로 변형’시키고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독립적이고 육체적인 존재양식을 사회에 소속된 

도덕적인 존재양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사회계약, 58-59). 

이는 자기애를 추구하는 고립된 개인으로서 초기 자연상태의 자연인과 이기심의 지배

를 받는 경쟁적 개인으로서 후기 자연상태의 자연인(부르주아)를 극복하는 인간의 조건

이다. 루소는 이를 통해 개별적 자아가 아니라 공동적 자아를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공동체적 인간으로서 사회인 모델을 제시한다. “자연인은 온전히 홀로 존재한다. 그는 

수로 표시하면 1, 즉 그 자체와만 관계가 있는 절대적 전체이다. 사회인은 분수로 표

시하면 분모에 의존하는 분자 1일뿐이다. 그의 가치는 전체, 즉 사회와의 관계에 의해

서 결정된다. 좋은 사회제도는 인간을 탈자연화하고, 인간으로부터 절대적 존재양식을 

제거하여 그에게 상대적 존재양식을 부여하며, ‘나’를 전체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각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을 단일한 개체가 아니라 전체

의 일부로 생각하고, 오직 전체 안에서 자신을 느끼게 된다(에밀Ⅰ, 62-63).”

‘인간의 탈자연화’는 새로운 사회제도와 교육의 몫이다(에밀Ⅱ, 384). 루소의 교육방

법의 요체는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것(에밀Ⅰ, 135), 아이를 아이로 바라보는 것(에

밀Ⅰ, 136), 자연으로 하여금 인간을 교육하게 하는 것,3)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봉만, 2013). 교육이 지향하는 바

는 바람직한 인간형으로 표현되는 데, 루소의 경우는 두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

나는 ‘주체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덕한 시민’을 형성하는 것이다. 

먼저 주체적 인간에 대해 살펴보자. 주체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지배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에밀Ⅰ, 106). 따라서 주체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자기충족성과 자기지배권을 

 3) 자연주의적 교육의 핵심은 루소의 소극적 교육 개념에 담겨있다. “적극적 교육은 성숙하기도 

전에 정신을 형성하고 어린아이에게 인간의 의무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려는 교육을 말한다. 

소극적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지식의 도구인 기관들을 완전하게 하고, 감각의 훈

련을 통해 이성으로의 길을 준비하는 교육을 말한다(보몽,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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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오수웅, 2015: 289). 이를 위해 ‘욕망과 능력계발

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교육방법을 적용한다(Cook, 1975). 그것은 ‘능력에 비해 과도

한 욕망을 줄이고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동등하게 만드는(에밀Ⅰ, 137)’ 방식이다. 요

컨대 자연이 부여한 힘을 남용하지 않게 해야 하고,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하

며, 욕망이 필요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질적, 도덕적, 인지적으로 독립

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상업사회의 악덕과 거리를 두게 하는 방식과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Oelkers, 

2002; Rousselière, 2016; 박주병, 2008; 이상오. 2013). 한마디로 주체적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다. “당신의 자유와 능력은 당신의 자연이 부여한 힘만큼만 확장될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예속, 환상, 기만에 불과하다. … 자신의 의지

대로 행동하는 유일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

람이다. 여기에서 모든 선들 중에서 최고의 것은 권위가 아니라 자유라는 결론이 나온

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원하고 자기 뜻에 맞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나의 기본적인 격률이다(에밀Ⅰ, 143-144).” 

다음으로 유덕한 시민에 대해 살펴보자. 루소에 따르면, 덕은 ‘개별의지가 일반의지

와 합치하는 것(정치경제, 244)’을 말한다. 따라서 유덕한 사람은 ‘모든 측면에서 자신

의 개별의지가 일반의지와 일치(정치경제, 247)’하는 사람이다.” 루소는 유덕한 사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유덕한 사람은 “자신의 애착을 극복할 줄 아는 사

람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따르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그 무엇도 그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제 실제로 자유로워지라. 자신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라. 

그러면 유덕한 사람이 될 것이다(에밀 Ⅱ, 452).” 사람들이 덕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기심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으로 승화해야 한다. “이기심을 다른 존재들에

게 펼쳐보자. 그러면 그것은 미덕으로 변화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미덕의 뿌리가 존재한다(에밀Ⅱ, 97-98).” 루소가 자신의 모든 저작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선한 본성(보몽, 29-30; Melzer, 1990)’이 바로 미덕의 뿌리이다. 그렇기 때

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삶의 ‘영원한 법칙(에

밀 Ⅱ, 502)’,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Reisert, 2012). 그 

법칙을 따를 때 사람들은 자유로워진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영원한 법칙인 

일반의지를 실현한 ‘법’을 준수함으로써 또는 그러한 준수를 의무로 받아들임으로써 유

덕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루소에 따르면, 대안적 사회의 실현은 제도와 인간에 달려있다. 특히 제도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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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설계되어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적절하게 조응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는 시민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다. 루소의 행위주체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를 보면, 공공성 실현의 행위주체는 개인적으로 주체적 인간이어야 하고, 공

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유덕한 시민이어야 한다. 주체적 인간은 유덕한 시민의 조건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며, 교육현장에서는 

적절한 교육방법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2. 절차적 측면: 민주주의의 혁신

공공성의 절차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 원리이다. 루소는 일반의지 

개념을 통해서 인민주권사상의 토대와 자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루소는 공공성의 절차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심화하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루소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

첫째, 마음속으로 언제나 ‘제네바의 시민’이었던 루소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인

간불평등기원론≫의 헌사 ‘제네바공화국에 바치는 글’에 압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저는 국가 기관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공동의 행복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 주

권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국민과 주권자가 동일한 인간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저는 

현명하게 조절된 민주적인 정부 아래 태어나기를 원했겠지요(불평등, 18-19).” 루소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주권자가 일치하는 정체이며, 이러한 체제에서 공동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일반의지는 인민의 자발적 결사를 통해 형성된다. 

노예계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민은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를 

행사하는 주체, 즉 주권자가 된다. 루소는 이처럼 인민이 주권자가 되는 체제를 민주

주의라 정의한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민주주의체제에서만이 인간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 실존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 될 때, 참다

운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루소는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그리

고 실존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참다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

체로 보고 있다. 루소에 따르면, 행복추구와 인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자 원리이다. 

둘째, 루소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이다. 이는 국가의 구성

원 모두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는 직접민주주의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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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사회계약, 86). (ⅰ) 국가가 아주 작아서 인민이 쉽게 함께 모일 

수 있고 각 시민이 다른 시민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공간적, 인구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국가는 공간적으로 소규모여야 하며, 인구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는 국가가 형식적 혹은 제도적 체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친밀성에 기초한 ‘삶의 공

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ⅱ) 풍속이 아주 단순해서 업무가 많지 않

고 까다로운 논쟁이 없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문제해결기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이처럼 비전문가들의 

능력에 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문제해결기제로서 민주주의

는 그 실효성을 의심받게 된다. (ⅲ) 지위와 재산이 최대한 평등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특히 루소가 주목하는 것은 평등이다. 

“평등 없이는 자유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사회계약, 70).”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면, ‘공적 자유의 불법매매’가 관례화된다. 이는 문명사회 혹은 상업사회에

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루소는 다

음과 같이 조건을 제시한다.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도 

안 되며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된다(사회계약, 70).” 이는 정치

적 평등이 경제적 평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ⅳ) 사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사치는 부의 결과이거나 부가 필요하게 만든다. 사치는 부자와 빈

자를 함께 타락시킨다. 부자는 부를 소유함으로써 타락하고, 빈자를 부를 탐냄으로써 

타락한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공동체가 허영에 빠져 풍속이 타락하면, 국가의 

몰락을 자초하게 된다.

셋째,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진정한 민주정은 이제까지 절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사회계약, 86).” 그렇다면 다른 정체는 어떤가? 루소의 귀족정에 대한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귀족정은 정부를 소수의 행정관에게 위임하는 정체이다. 그것의 

유형으로는 자연적 귀족정, 선거제 귀족정, 세습제 귀족정이 있는데, 루소는 그 가운데 

최선의 형태를 선거제 귀족정으로 본다(사회계약, 88). 선거제 귀족정은 일종의 대의민

주주의라 할 수 있다(김주형, 2016: 36). 선거제 귀족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권자

의 권력(입법권)과 정부의 권력(집행권)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

법권이 집행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행정권은 국가의 뇌’

이며,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입법권을 통해서’이다(사회계약, 108). 그러나 실제로 입

법권과 집행권이 구분되고, 그 계층적 관계가 적절히 유지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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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두 권력이 그렇게 분리된 국가는 없다(산에서, 257).’ 루소는 소위 행정권 혹은 

집행권의 강화로 인한 선거제 귀족정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으로서 대의민주주의는 어떤가? 루소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가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인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민의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가 아니며 대표일 수도 없다. 그들은 단지 인민의 대리인일 뿐이다(사회계약, 

114).” 대리인은 결정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 인민은 의회 의원 선거 동안만 자유롭

다. 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즉시 영국 인민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사회계약, 115).” 이는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원들이 인민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소위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직접민주주의는 일종의 이상형이다. 대의민주주의는 현실적 대안이지만 인민

주권의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존재하는가? 루소에게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유의미한 처방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인민의 정기

집회’이며 다른 하나는 ‘숙의’이다. 먼저 정기 집회에 대해 살펴보자. “집회에 참석한 

인민이 법체계를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이 일단 결정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민이 영구적인 정부를 수립하거나 전체 행정관을 선출하는 선거를 한 번만 하는 것

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 어떤 이유로도 폐지되지 않거나 연기할 수 없는 규칙적인 

정례집회들이 있어야 한다(사회계약, 110).” 국가의 상황이 변화할 수 있고, 구성원들

도 내외적으로 새로이 충원된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일회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

하다. 사회계약은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

다. 루소의 제안이 시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주권자가 자신을 더 

빈번하게 드러낼 수 있는(사회계약, 111)’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숙의 또는 토의에 대해 살펴보자. 루소는 때때로 공적 토론이나 논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진의는 숙의 무용론이 아니라 바

람직한 숙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강정인, 2009). 먼저 성공적인 숙의의 조건을 보자. (ⅰ) 공적

인 숙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파당을 형성하기 위한 사적 소통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럴 때 의견이나 생

각의 차이들이 충분하게 노정되고 숙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 그 결과가 일반의지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인민이 숙의할 때, 시민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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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끼리 아무런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수많은 사소한 차이들로부터 언제

나 일반의지가 나올 것이고 그 숙의는 항상 좋을 것이다(사회계약, 46).” (ⅱ) 숙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건전한 시

민이 무언가 유용한 말을 하려 할 때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훨씬 더 큰 해악이다. 

의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언이 허용되고, 심지어 그들조차도 말하는 것이 금지

된다면, 그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것 말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

지 않을 것이다(폴란드, 205).” (ⅲ) 숙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하

게 표현해야 한다. “장황하고 횡설수설하는 언사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 모든 발언자

들에게 법정에서 소송행위자들이 하는 것처럼 서두에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말

하고, 논변을 제시한 후에는 결론을 요약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폴란드, 

205).” 이처럼 루소는 정보의 충분성, 사적 이해의 배제, 공정한 발언 기회, 발언의 명

료성 등을 성공적 숙의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루소가 숙의에 절대

적인 신뢰를 갖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숙의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민의 숙의가 항상 올바르다는 … 것은 아니다(사회계

약, 46).”

루소가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목적은 인민주권 및 자유와 평등의 원리 

그리고 참여와 숙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루소에 따르

면,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절차로서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직접민주주의도 

대의민주주의도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

토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한다(Inston, 2010). 그 기준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3. 내용적 측면: 평등에 기초한 정의

루소의 사상적 문제의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 즉 부정의이

다. 일반적으로 불평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나이, 건강, 체력의 차이와 

정신이나 영혼의 자질의 차이와 같이 자연에 의해 정해지는’ 자연적 불평등이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약속에 의해 좌우되고, 사람들의 동의로 정해지거나 적어도 용인되는 

것’으로 도덕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이다(불평등, 49). 후자를 사회적 불평등이라 한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적 차이는 ‘일종의 약속’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제도에 의한 불평등

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루소가 당대에 목격한 것은 부자들의 간교한 술책으로 이상

한 약속을 통해 사회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자연적 불평등이 사회제도의 불평등에 의



64 ｢정부학연구｣ 제26권 제1호(2020)

해 한층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불평등, 99-100). 롤스(1971)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회제도를 정의론의 기본적인 주제로 삼는다. 루소의 관심은 인류가 

불평등한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그가 제시

한 답은 사회계약을 통해 정체를 구성하고 일반의지의 명령에 따라 사회적 삶을 살아

가는 것이다. 일반의지는 항상 옳고 정의롭기 때문이다.  

루소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정의의 기원을 찾는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부정의의 기원을 찾을 수 없다. 문제는 사회에 있다. 그

래서 루소는 타락한 사회와 그로 인해 오염된 인간의 천성적 선성을 회복하는 데서 문

제의 해결책을 찾는다.4) 그는 선한 인간에게서 부정의를 혐오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계

기들을 찾는다. 그것은 자기애와 연민(동정) 그리고 양심이다. 첫째, 자기애는 자신의 

생존과 보존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그것이 과잉되면 이기심으로 타락한다. 둘째, 연민

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측은지심이다. “연민은 각 개체에서 자기애의 작용을 완화하면

서 종 전체의 상호적 보존에 기여함이 분명하다. 남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깊이 생

각할 여지도 없이 도와주러 나서게 되는 것은 바로 연민 때문이다. 연민은 자연 상태

에서 법과 풍속과 미덕을 대신하며, 아무도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항할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누린다(불평등, 92).” 연민 또는 동정심은 타인의 감정을 따라 느끼는 

것으로서 ‘상상력’에 의존한다(에밀Ⅱ, 39). 연민과 관련해서 루소는 세 개의 준칙을 

제시한다. 제1준칙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할 

수 없고, 자기보다 더 동정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처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에

밀Ⅱ, 40). 제2준칙은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

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에밀Ⅱ, 41). 제3준칙은 사람들이 다

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느끼는 동정심은 그 고통의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감정으로 측정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불행

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동정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한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에밀Ⅱ, 43). 이러한 연민으로부터 파생되는 도덕률은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4) “내가 나의 모든 저작에서 생각했던 모든 도덕의 기본원리는 … 인간이 천성적으로 정의와 

질서를 사랑하는 선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원초적인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의 최초의 움직임들은 항상 옳다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 타고난 유일

한 정념, 즉 자기애는 그 자체로는 선악과 무관한 정념이라는 것과 그것은 우연이나 그것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

진 모든 악들이 천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러한 악들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 말하였다. 요컨대 나는 그것들의 계보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 천부적인 

선의 지속적인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현재의 그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보

몽,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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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하여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불평등, 92-93)”는 것이다. 셋째, 양심은 도덕적 존재

로 살게 하는 원리이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정의와 덕의 생득적인 원리가 있어, … 

우리는 그것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다 나는 양심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에밀Ⅱ, 165).” 정의와 덕은 

바로 양심에 근거를 둔다. 그렇다면 양심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양심은 이성의 안내를 

받아 작동하기 시작한다. “선을 아는 것이 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선에 대

한 생득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이성이 선을 그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곧, 그의 양심은 선을 사랑하도록 그를 인도한다. 이것이야말로 생득적 감정이다(에밀

Ⅱ, 168).” 루소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양심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 “양심! 양심이

여! 신성한 본능이여! 불멸의 천상의 목소리여! 무지하고 유한하지만 지성적이고 자유

로운 존재의 확실한 안내자여!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선악의 심판자로 인간을 신과같이 

만드는 이여! 그대만이 인간의 본성을 우월하게 만들고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만

든다. 그대가 없다면, 나는 규칙이 없는 오성과 원칙이 없는 이성의 도움을 받아 계속

되는 오류들 가운데 방황하는 서글픈 특권 이외에 나를 짐승보다 높은 곳으로 고양시

켜주는 어떠한 것도 내 안에서 느끼지 못한다(에밀Ⅱ, 169).” 

자기애와 연민 그리고 양심을 계기로 하여 사람들이 일반의지에 자신들의 개별의지

를 일치시키는 것을 사회적 덕이라 한다. ‘인간의 선성은 동류 인간에 대한 사랑(에밀

Ⅱ, 98)’을 의미하며, 사회적 덕의 실천은 인류애를 실현하는 방법이다(에밀Ⅱ, 93). 그

리고 인류애는 ‘정의를 사랑하는 것’(에밀Ⅱ, 159)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소는 몇 가

지 중요한 정의관을 도출한다.5) 첫째, 사람이 삶의 진리를 사랑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자신을 멀리해야 한다(에밀Ⅱ, 98)”는 것이다. ‘자신을 멀리하라

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

보하라는 것이다. 둘째, 정의는 ‘각자에게 속하는 것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에밀

Ⅱ, 159). 이는 합당한 원칙에 따라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분배적 정의’

를 말한다. 셋째, 인류애는 비참한 존재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인류애

를 실현하는 방법은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적게 하여 너의 행복을 이룩하는 것(불평

등, 92-93)’ 또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되, ‘가난한 사람의 이익이 항상 자신의 

5) 양심은 도덕감에 선행하는 무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다. 질서에 대한 사랑은 그 자체가 도덕원리이다. 질서에 대한 사랑은 선, 덕, 정의의 본래적 

의미를 구성한다. 선하다는 것은 자연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유덕하다는 것은 개인의 의

지를 일반의지에, 즉 이성이 주재하는 질서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는 개인이 인간

으로서 자연적 질서에, 시민으로서 이성적 질서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Cooper, 

1999: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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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되게 하는 것(에밀Ⅱ, 93)’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

람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롤스의 ‘차등원칙’의 정수라 하겠다. 따라서 루소

의 정의관은 공정성과 분배적 정의 그리고 그 실현의 방법으로서 차등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다. 

루소는 이러한 정의관을 토대로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의존은 무질

서해서 온갖 악을 만들어낸다. … 이와 같은 사회의 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면, 그것은 인간을 법으로 대체하고 모든 개별의지가 행하는 행위보다 우월한 실제적 

힘을 일반의지에 부여하는 것이다(에밀Ⅰ, 146).” 일반의지를 근원으로 하는 법은 정의

와 부정의의 규칙으로서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그리고 국가와 관계하는 적절한 

방식을 안내한다(정치경제, 236). 둘째, 정부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특히 부자의 폭정에서 빈자를 보호하는 것

이다. …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업들 가운데 하나는 극심한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치경제, 252).”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있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없는 자들에게 나

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루소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형평성을 기반으

로 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평등의 정도를 완화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는 재산 혹은 소득의 양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 많이 소유하거

나 버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적 조세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용도의 관계, 즉 필수와 잉여를 구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필수

품을 가진 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잉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필수품을 초

과하는 부분의 전체에 가깝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치경제, 266). 

이상에서 살펴본 정의의 심리적 기초로서 연민과 동정의 감정, 도덕적 기초로서 양

심과 덕의 실천, 정의의 원리로서 공정성과 분배적 정의 및 차등원칙 그리고 정부의 

역할로서 법치와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등은 공공성의 내용적 측면을 심화하는 데 

유의미한 이론적 자원으로 삼을 만하다. 루소의 정의관은 전체적으로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데, 본래 자연적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인간을 사회가 제도적으로 평등하게 만

들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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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행정학계에서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

겠다. 이론적인 연구에서부터 실제 측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사상적 기반을 다지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의 논의를 공공성의 맥락에서 재전유하는 것은 공공성의 사

상적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렇다면 루소는 행정학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첫째, 루소는 지식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미지는 비판하는 인간 또는 반

항하는 인간이다. 그는 당대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위 패러다임적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당대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행정학계

에서는 비판적인 논쟁의 문화가 취약하다. 비판적 논쟁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에 문을 열어준다. 행정학계에는 비

판적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루소는 ≪사회계약론≫ 및 ≪정치경제론≫ 그리고 그 이외의 다수 저작들을 

통해 국가와 정치 그리고 행정의 문제를 다뤘다. 그는 어떠한 국가, 정치, 행정이 구성

원들의 안녕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루소의 사상은 행정에 대해 국민의 주권적 참여를 국정의 기반으로 삼

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의지로서 공동선이나 공

익을 국정의 목표이자 규범으로 삼을 것,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국정의 정책적 기조

로 삼을 것, 궁극적으로 주체적 인간이자 유덕한 시민으로서 국민을 세울 것 등을 요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좋은 시민이 좋은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좋은 

행정이 좋은 시민을 세운다. 이러한 선순환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성을 매개로 하여 정치사상가로만 생각되었던 루소를 행정학의 지평에 포

함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사상가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이상사회를 상상

하면서 현재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치, 

행정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학은 사상가들의 논의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드러내고 다룸으로써 사상가들의 논의를 행정학적으로 재전

유하고, 행정학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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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Philosophical Foundation of Publicness: 

Focusing on J.J. Rousseau’s Civilization and General Will

Lim, Euy Young

The ideological study of publicness is crucial to broadening the 

horizon of publicness discourse. However, ideological research is lacking. 

This paper focuses on laying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publicness. 

Rousseau, who pursued a harmonious society by confronting the 

contradictions of a commercial society, is sufficient to serve as a guide 

in developing an ideological discussion about publicness. Thus, this 

paper first considers who Rousseau is like. Rousseau’s ideas are basically 

in the context of a history of civilization of corruption and recovery. So, 

second, we examine Rousseau’s perspective of civilization. Rousseau 

recognized an opportunity to escape from the fall of civilized society in 

social contracts. Through social contracts, a general will is formed as a 

common self. The general will included everything Rousseau wanted to 

express. Thus, the third focuses on the concept of Rousseau’s general 

will. Fourth, we discuss the reappropriation of Rousseau’s concept of 

civilization and general will in the context of publicness. And finally, the 

administrative meaning of the above discussion is presented.

※ Keywords: Rousseau, publicness, general will, social contract, civilization


